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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동호 ☎440-5773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□ 없음  ▣ 있음 

보 도 시 점  오전 9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고액·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… 총 체납액 210억 
- 체납액 1천만 원 이상·체납 상태 1년 이상 경과 시 전국 통합·상시 공개 -

-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

명의 명단을 11월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(incheon.go.kr)에 공개했다

고 밝혔다. 

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,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, 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고액·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, 행정안전

부 지방세 신고·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(wetax.go.kr)를 통해서

도 동시 공개했다.

이번에 공개된 고액·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

369명,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, 개인 19명으로 총 486

명이다.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,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체

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.

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, 나이, 직업, 주소 또는 영업소, 법인명, 

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, 체납건 수 등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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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

위탁해,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

거나,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.

특히 인천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

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. 이 지

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

며,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.

체납자가 은닉한 유·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

하면,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

있다.

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“우리 시는 지방세,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

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,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

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, 동산압류,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

을 시행하고 있다.”면서 “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

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

인 제보가 필요하니,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.”고 말했다.

한편,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,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고액·상습체

납자는 총 571명, 238억 원 이었다. 

<붙임> 2022년 명단공개자 체납액 현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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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2022년 명단공개자 체납액 현황
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명, 억원)

구  분
계① 개  인② 법  인③

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

합    계 486 210 388 162 98 48

지 방 세 465 196 369 149 96 47

지방  행정
제재·부과금 21 14 19 13 2 1

  ① 체납액 구간별 현황 (전체)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명)

금 액 별 3천만원미만 3천~5천만원 5천~1억원 1억~5억원 5억원초과

합    계 486 294 88 58 45 1

지 방 세 465 282 87 56 39 1

지방  행정
제재·부과금 21 12 1 2 6 -

비율(%) 60.5 18.1 11.9 9.3 0.2
 

  ② 체납자 연령별 현황 (개인)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명)

연 령 별 30세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

합   계 388 0 16 93 108 109 62

지 방 세 369 - 15 93 101 101 59

지방  행정
제재·부과금 19 - 1 0 7 8 3

비율(%) - 4.1 24.0 27.8 28.1 16.0

  ③ 체납법인 업종별 현황 (법인)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건)

업 종 별 도·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기타

합   계 98 21 21 18 23 8 7

지 방 세 96 21 21 17 23 8 6

지방  행정
제재·부과금 2 - - 1 - - 1

비율(%) 21.4 21.4 18.4 23.5 8.2 7.1


